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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e right to stop work must be exercised in the event of 

an imminent danger. This study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on whether employers fulfilled the 

right to suspend work in the workplace when an imminent danger, such as a typhoon, was encountered. 

Method: For two days from August 9 to October, when the impact of Typhoon Khanun No. 6 was signi-

ficant, it was confirmed by wire whether or not the work suspension was carried out at the workplace, 

and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1,649 construction sites, 830 manufacturing sites, and 278 other 

industries, for a total of 2,757 sites. Result: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survey, 56% (1,555 locations) 

on August 9th and 77% (2,142 locations) on August 10th carried out full or partial work suspension. In 

particular, on August 10, when the typhoon landed, 40% of all workplaces completely stopped work.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right to suspend work by employers is being 

used in actual workplaces. In the future, when there is an imminent danger, in addition to the right to 

suspend work, flexible and telecommuting, working hour adjustments, etc. must be actively used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and protect their lives.

Keyword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mminent 

Danger, Right to Cease Unsafe Work, Total Cessation of Work, Partial Cessation of Work

요 약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

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

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

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

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

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권, 전면 작업중지, 부분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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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배경

사업장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관련 법령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으로 규정하고 있다(MOEL, 

2023a).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

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권으로 규정하고 있다(MOEL, 2023b). 추가로,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MOEL, 2023c). 이처럼, 작업중지권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의무

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인 동시에 사람, 기계 또는 환경

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Kwon, 2023; Noh, 2015). 그러나, 작업중지를 

발동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법령상 정의하고 있지 않다. 

Table 1. Overseas cases of exercising the right to cease work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근거 조항

연방규칙

29 CFR, Sec. 

1977.12(b)(2)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노동법전 

제4131-1조

노동안전위생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작업중지

조건

·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입힐 

실제위험상황인 

경우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 상황

·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없는 

경우

·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 산업재해 발생의 

예방 차원에서 

실시

작업중지 

주체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와 법률을 정리하였다(Table 1). 미국 연방규칙 29 CFR, Sec. 1977.12(b)(2)에 의

하면, 근로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입힐 실제의 위험(real danger of 

death or serious injury)이 존재하고 법적 시행 수단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없는 긴급한 상황(insufficient 

time, due to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to eliminate the danger through resort to regular statutory enforcement channels)’

에 더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치되지 않았을 시’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808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9, No. 4, December 2023

규정하고 있다(USDL, 2023).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제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

(einer unmittelbaren erheblichen Gefahr)에 처하거나 처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업주는 그 위험에 대

비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상급자에게 보

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스스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TSA, 2023). 프랑스는 노동법

전 제4131-1조에서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 상황

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Kim, 2015).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제25조에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의 작업 중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

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재

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중지 조치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

안전위생법상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Kazuyoshi, 2015). 캐나다 노동법전은 작

업중지권(Right to refuse dangerous work)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란 “상황이 개선되거나 활동이 변화되기 전에 노출되었

을 경우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이거나 심각한(imminent or serious) 위협을 야기할 것으로 타당하게 예상되는 모든 

피하기 힘든 위험(hazard), 상황 또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위험작업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나 동료 근로자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거나 다루는 경우, 누구나 

인정하는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근로자나 동료 근로자가 위험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타성을 인

정받는다. 작업중지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험해지는 경우, 또는 문제되는 위험이 고용의 정상적인 

상태인 경우는 예외가 된다(ESDC, 2015). 이를 종합하면 ‘급박한 위험’은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실

제로 존재해야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

고 있다(Kim, 2015).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

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

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번 제6호 태풍 카눈(Typhoon Khanun) 예비 특보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상존한 경우로 

판단하여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했다.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은 태풍에 의한 폭우로 토사·붕괴 및 매몰사고, 추락·

깔림 사고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즉 작업중지 이행을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태풍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전국의 사업장에 배포하였다(Fig. 1)(MOEL, 2023d). 조치사항에는 안전수칙 

외에도 작업중지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작업중지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제안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2023년 8월 9일~10일, 2일간 2,757개소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여부를 48개 청(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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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재난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이 중 건설업은 1,649개소, 제조업은 830개소 그리고 기타업종은 278개

이다. 특히, 8월 9일은 태풍특보가 발효되었고, 8월 10일 08:00경 남해안에 상륙하여 8월 11일 01:00경 남쪽을 완전히 벗어

났다(KBC, 2023).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이 996(hPa)이고, 강도는 약으로 이동속도가 13km/h 였고,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최남단과 최북단을 종단해 남북한을 관통하는 태풍이었다(Fig. 2)(GI, 2023).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뉴스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태풍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

중지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Fig. 1. Cases of recommenda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suspend work at workplaces in p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Fig. 2. Typhoon Khanun's path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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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부분 작업중지라 한다. 또한,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 작업중지라 한다. 조사사업장(2,757개소)에 대한 날짜

별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사업장의 39%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Table 2). 

Table 2. Current status of suspension of work at ‘all’ workplaces in p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단위: 개소)

전체

8월 9일 (수) 8월 10일 (목)

전면

중지

부분

중지

조치 

없음

전면

중지

부분

중지

조치 

없음

개소

(비중)
2,757

(100%)

661

(24%)

894

(32%)

1202

(44%)

2,757

(100%)

1,081

(39%)

1,061

(38%)

615

(23%)

업종별로 작업중지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전면·부분 작업중지 비중이 8월 9일에 70%(1,152개소)를 나타냈으나, 

8월 10일에는 91%(1,508개소)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644명(611건))”을 

발표하였는데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나타났다(MOEL, 2023e) .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추락, 끼임, 부딪힘, 비래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강풍 등에 의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8월 9일에는 37%(769개소), 8월 10일에는 55%(453개소)로 나타났고, 기타업종의 경우에는 

8월 9일에는 34%(96개소), 8월 10일에는 65%(181개소)로 나타났다(Table 3).

건설업의 공사금액별로 작업중지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공사금액 구간에서 고르게 전면·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9일에는 50억미만에서 78%, 50억이상~120억미만에서는 72%, 120억이상~800억미만에서는 66%, 그리고 

800억이상에서는 72%로 나타났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50억미만에서 87%, 50억이상~120억미만에서는 92%, 120억이

상~800억미만에서는 92%, 그리고 800억이상에서는 92%로 나타났다(Table 4). 다만, 50억 미만이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이 

큰 건설현장에 비해 전면 작업중지를 더 많이 활용한 것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작업중지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 외 업종은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전면·부분 작업중지를 보다 적극적

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9일에는 50인미만에서 36%, 50인이상~300인미만에서는 35%, 그리고 300인이상에서는 

40%로 나타났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50인미만에서 57%, 50인이상~300인미만에서는 56%, 그리고 300인이상에서는 

60%로 나타났다(Table 5). 다만, 50인미만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전면중지를 더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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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rrent status of work suspensions at ‘By Business Type’ in p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단위: 개소)

전체

8월 9일 (수) 8월 10일 (목)

전면

중지

부분

중지

조치 

없음

전면

중지

부분

중지

조치 

없음

건설업 1,649

(100%)

575

(35%)

577

(35%)

497

(30%)

1,649

(100%)

874

(53%)

634

(38%)

141

(9%)

제조업 830

(100%)

61

(7%)

246

(30%)

523

(63%)

830

(100%)

138

(17%)

315

(38%)

377

(45%)

기타업종 278

(100%)

25

(9%)

71

(25%)

182

(65%)

278

(100%)

69

(25%)

112

(40%)

97

(35%)

전체 2,757

(100%)

661

(24%)

894

(32%)

1,202

(44%)

2,757

(100%)

1,081

(40%)

1,061

(38%)

615

(22%)

Table 4. Current status of work suspens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Construction Amount’ in 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단위: 개소)

전체

8월 9일 (수) 8월 10일 (목)

전면

중지

부분

중지

조치 

없음

전면

중지

부분

중지

조치 

없음

50억미만 158

(100%)

73

(46%)

51

(32%)

34

(22%)

158

(100%)

120

(76%)

17

(11%)

21

(13%)

50억이상∼

120억미만
246

(100%)

109

(44%)

68

(28%)

69

(28%)

246

(100%)

38

(15%)

188

(77%)

20

(8%)

120억이상∼

800억미만
762

(100%)

245

(32%)

262

(34%)

255

(34%)

762

(100%)

459

(61%)

240

(31%)

63

(8%)

800억이상 483

(100%)

148

(31%)

196

(41%)

139

(28%)

483

(100%)

257

(53%)

189

(39%)

37

(8%)

전체 1,649

(100%)

575

(35%)

577

(35%)

497

(30%)

1,649

(100%)

874

(53%)

634

(38%)

14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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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urrent status of work suspension by ‘Business Site Size’ exclu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단위: 개소)

전체

8월 9일 (수) 8월 10일 (목)

전면

중지

부분

중지

조치 

없음

전면

중지

부분

중지

조치 

없음

50인미만 458

(100%)

45

(10%)

121

(26%)

292

(64%)

458

(100%)

92

(20%)

168

(37%)

198

(43%)

50인이상∼

300인미만
437

(100%)

28

(7%)

123

(28%)

286

(65%)

437

(100%)

72

(16%)

175

(40%)

190

(44%)

300인이상 213

(100%)

13

(6%)

73

(34%)

127

(60%)

213

(100%)

43

(21%)

84

(39%)

86

(40%)

전체 1,108

(100%)

86

(8%)

317

(29%)

705

(63%)

1,108

(100%)

207

(19%)

427

(39%)

474

(42%)

결 론

본 사례조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었던 태풍 상륙시기인 8월 10일에는 전체 사업장(2,757개소)의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기조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주는 작업중지권 이외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상존할 때는 휴가, 유연근무, 재택

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추가로 근로시간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실내에서 안전보건교

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그 요건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권한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중지 우수사례를 포함한 작업중지권 가이드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가 적정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면적인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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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중지 기간과 범위도 지역마다 다르다. 또한,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지만, 이때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또한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이 제거된 사실을 확인했어도 별도의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정작 작업을 재개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작업중지의 기준과 사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는 작업중지권이 자유롭게 활용·행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계속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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